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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산 시

수신 군산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

(경유)

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유권해석 알림

      1.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-9575(2015.2.10.)호 및 전라북도 주택

건축과-19152(2015.12.11.)호와 관련입니다.

      2. 주택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 법제처 

법령해석 결과(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4600, 2015.11.26)를 반영하여 질의

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   가. 질의요지 :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

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

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

마친 경우 그 임기가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지?

        나. 답변내용 :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

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

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8항에 

따른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포함됨.  끝.


